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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게임 방송은 게임 산업에 홍보 창구를 제공하고, 소비층을 발굴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하지만 게임 영상 송
출 과정에서는 준수할 저작권 조건과 스토리 스포일러 방지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특히 스토리 중심 게임은
스포일러 노출로 인해 잠재적 구매자가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으며, 이는 게임 매출 감소와 개발사의 창작 의
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준수 프로토
콜과 PDS(Personal Data Storage) 기반 전자 계약서 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였다. 이 기
술적 빙식을 통해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준수할 수 있다. 또
한 방송인이 의도치 않은 실수를 통해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방송
인에게 불필요한 저작권 위반을 예방한다. 이를 통해 방송인은 창작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저작권자는
콘텐츠 보호와 매출 확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게임 방송 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PDS와 전자 계약서 실행 기반의 실시간 이용허락 준수 프로토콜을 통하여 게임 방송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잡힌 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게임 방송 생태계는 단순한 콘텐츠 공
급을 넘어, 권리 보호와 이용자 경험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고루 충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Abstract

Game broadcasting serves as a promotional channel for the gaming industry and acts as an opportunity
to discover new consumer groups. However, the process of streaming game videos brings along issues
such as compliance with copyright conditions and the prevention of story spoilers. In particular,
story-driven games may cause potential buyers to lose interest due to the exposure of spoilers, which is
a significant issue that can lead to decreased game sales and reduced creative motivation among
developer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is paper presents a new technology that combines a real-time
compliance protocol with a Personal Data Storage (PDS)-based electronic contract management system.
Through this technical approach, various conditions required by copyright holders can be monitored and
automatically complied with in real time. Additionally, by providing functionality that prevents broadcasters
from unintentionally violating usage permissions through mistakes, unnecessary copyright infringements
are avoided for broadcasters. This allows broadcasters to focus more on creative activities, enables
copyright holders to achieve their core goals of protecting content and securing sales, and activates the
game broadcasting ecosystem.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growth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game broadcasting

market through a real-time compliance protocol based on PDS and the execution of electronic contracts.
Through this, the future game broadcasting ecosystem can move beyond mere content supply to
comprehensively meet complex objectives such as rights protection, enhancing user experience,
and ensuring stable revenu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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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게임 방송은 현대 디지털 문화에서 중요한 콘

텐츠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의

발전으로 개인 방송인들이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전 세계 시청자와 소통하는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게임 방송은 단순한 취

미를 넘어 전문적인 창작 활동 및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 문제

는 점점 더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게임 방송은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

물로 간주된다. 방송인은 게임의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

우 공중송신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형 게임[2,3]의 경우, 게임

의 스토리나 중요한 이벤트가 노출되면 잠재적

소비자의 구매 의욕이 감소하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게임 방송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용허락 조건의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거

나 관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스토리

중심의 게임에서 두드러지며, 저작권자와 방송인

간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실시간 준수 프로토콜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방송인의 실수를 방

지하고 저작권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며, 게

임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게임 방송과 저작권

2.1 게임 방송과 저작권 법적 배경

게임 방송은 게임이라는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2차 창작물로 간주된다. 여기서 게임은 그

자체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며, 게임

개발사나 게임 IP 보유자가 그 저작권을 소유한

다. 게임 방송의 주된 콘텐츠인 게임은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내거나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

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1].

따라서 방송인이 게임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공중송신권과 같은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4].

최근 들어 글로벌 플랫폼의 발전으로 방송인

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영상에 대한 차단 사례가 빈번

하게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ATLUS사의 게임 페르소나 5 더 로열(P5R) 리

마스터 버전에 대한 방송 가이드라인이 있다.

ATLUS사는 특정 스토리 진행 구간 이후의 내

용에 대해 방송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방

송 영상은 플랫폼에서 차단되었다. 이러한 사례

는 저작권자가 스토리 중심 게임의 스포일러 노

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허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한 대표적

인 예이다[5].

또한, 일본에서는 2023년 5월, 한 유튜버가 비

주얼 노벨 게임 슈타인즈 게이트: 마이 달링스

엠브레이스의 게임플레이 영상을 허락 없이 업로

드하여 저작권 침해로 체포된 사례[6]가 있었다.

일본 법에 따르면, 게임의 스토리나 대사가 포함

된 플레이 영상은 창작물의 핵심 내용을 공개하

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허락 없이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7]. 이 사례는 저작권

이 단지 텍스트나 음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

라, 게임의 스토리나 대사와 같은 비주얼 콘텐츠

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송인들 사이에서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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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튜브나 트위치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는 이용허락 없이 콘텐츠를 송출할 경우, 해당

영상이 차단되거나 채널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

다. 이는 방송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방송

을 진행할 경우, 본인의 활동이 제한될 뿐만 아

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2.2 게임 방송의 경제적 영향

게임 방송은 게임 산업과 방송 플랫폼에 다양

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게임 방송은 게임의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플레이어를 유입시켜

매출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방송인이 게임을 플레이하며 실시간으로 게임의

특징, 재미 요소, 그리고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해당 게임에 흥미를 느

끼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게임이 인기 있는 방송인에

의해 스트리밍될 경우, 해당 게임이 소셜 미디어

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어 신규 유저

를 대규모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특히 멀티플레이 게임이나 대규모 온라인 게임에

서 두드러지며, 게임 개발사가 방송인에게 광고

료를 지급하는 협업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9].

그러나 스토리텔링형 게임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스토리 중심 게임

은 주요 줄거리와 이벤트가 게임의 핵심 가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게임이 방송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노출되면, 시청자는 게임을 직

접 플레이할 이유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

는 게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발사

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게임 개발

사들은 스포일러 방지를 위한 시도를 해왔다. 앞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ATLUS는 페르소나 5

더 로열(P5R)의 방송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정 스

토리 진행 구간 이후의 방송을 제한하였고[5], 이

를 위반한 영상은 플랫폼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닌텐도는 특정 게임에서 스포일러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 곡명과 영상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민감

한 콘텐츠가 방송 중 의도치 않게 노출되지 않도

록 하였다[10][11]. 이러한 접근법은 방송 콘텐츠

를 부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스포일러를 방지하

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전히 스토리 노출로

인한 매출 저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각 방송인에게 구체적인 제한 조건

을 부여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적 기반이 부족하다. 결과

적으로, 저작권자가 모든 스포일러를 통제하거나

방송인이 이를 완벽히 준수하는 사례는 드물며,

이로 인해 스포일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게임 방송은 게임 산업에 중요한 기회와 도전

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저작권자와 방송인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2.3 스토리텔링형 게임의 저작권 문제

스토리텔링형 게임은 비선형적 진행 방식과

몰입도 높은 내러티브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게임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분기가

존재하며, 게임의 전개 방식이 유동적으로 변화

한다[3]. 이는 영화나 음악과 같은 선형적 매체와

구별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화는 감독이 의도

한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관객은 이를 수

동적으로 감상한다. 반면, 스토리텔링형 게임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각 플레이어는 고유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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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적 구조에 의해 저작권 관리에 있어 새로

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비선형적 구조로 인해 스토리텔링형 게임의

방송은 저작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방송을

통해 다양한 분기와 결말이 공개되면, 다른 소비

자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는 게임의 핵심적인 매력을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게임의 구매 의욕을 감소시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비선형적 게임은 콘텐츠

의 보호와 이용허락 조건 설정을 더욱 어렵게 만

든다. 특정 스토리 전개나 분기를 방송에서 노출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마련한다고 해도,

방송인이 실시간 방송 중 비의도적으로 해당 조

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선형적 게임

의 경우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자 요구에 따라 제

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 자

체가 기술적, 운영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3. 게임 방송 이용허락의 주요 이슈

3.1 사전 이용허락의 중요성

게임 방송은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2차 창

작물로 간주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전 이용허락은

저작권자와 방송인 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

로 작용한다.

저작권자의 관점에서, 사전 이용허락은 게임의

핵심 콘텐츠를 보호하고, 스포일러로 인한 매출

감소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작권

자는 이용허락 계약을 통해 방송 가능한 콘텐츠

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게임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

다.

방송인의 입장에서도, 사전 이용허락은 필수적

이다. 명확한 이용허락 조건은 방송인이 방송 내

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허락 없이 방송을 진행할 경우, 방송인은 법

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채널 삭제나 수익 창

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3.2 스포일러 문제와 저작권자의 제한 요청

스토리 중심의 게임은 주요 줄거리와 이벤트

가 게임의 핵심 가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게임에서 스포일러는 소비자의 게임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

다. 스포일러 문제는 비선형적 구조에 의한 문제

로, 방송을 통해 다양한 분기와 결말이 공개되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구입해서 직접 경험할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자들은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한 요청을 통해 게임 콘텐츠의 노출 범위를 조

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제한 요청

의 구체적인 사례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 장소에 대한 제한

예시: "OO 장소(예: 비밀 연구소, 최종 보스의

성)에 진입하거나 해당 장소와 관련된 콘텐츠를

방송하는 것을 금지"

문제점: 방송인이 실시간으로 이러한 제한을

준수하기는 쉽지 않다. 실시간 방송 중 해당 장

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게임 플레이 중

단 또는 방송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할 수 있으

며, 이는 방송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② 특정 아이템 사용 제한

예시: "XX 아이템을 방송에서 사용하지 말 것"

문제점: 방송인이 실시간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

하거나 실수로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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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 루트(스토리라인) 제한

예시: "A 루트(예: 반군과 협력하는 루트)를

따라가는 스토리라인은 방송 금지"

문제점: 여러 스토리라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

는 경우, 방송인이 정확히 어떤 루트가 제한되었

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요청들은 방송인이 실시

간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한 사항

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복잡할 경우, 방송인이 모

든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실시간 방송의 특성상 우발적으로 제한

된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노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반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3.3 의도치 않은 이용허락 위반 사례

게임 방송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중 하나

는 방송인이 의도치 않게 저작권 이용허락 조건

을 위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반은 방송인이

저작권자의 제한 요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

나, 실시간 방송 중 실수로 제한된 콘텐츠를 노

출했을 때 발생한다.

의도치 않은 위반은 방송인과 저작권자 모두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송인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자는 스포일러로 인해 매출

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방송인이 제한 조건을 직접 기억하

고 준수하는 데 의존하기보다는, 기술적 솔루션

이 필요하다.

4. 저작권 준수를 위한 기술적 접근

4.1 실시간 준수 프로토콜의 개념

게임 방송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준수 프로토콜

의 개념을 제안한다. 실시간 준수 프로토콜은 게

임 소프트웨어와 방송 소프트웨어 간의 연동을

통해, 방송 중 저작권자의 제한 조건을 실시간으

로 검증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해결책이다. 이 프로토콜은 방송인이 의도치 않

게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며, 저작권자

가 요구하는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림 1은 실시간 준수 프로토콜의 작동 원리를

나타내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이 다이어그램

은 게임 소프트웨어와 방송 소프트웨어가 전자

계약서(스크립트)와 연동되어 제한 조건을 실시

간으로 검증하고, 이를 제어하는 과정을 시각적

으로 표현한다.

① 가이드라인 및 계약 조건 확인

게임 소프트웨어와 방송 소프트웨어는 계약서

보관 모듈에서 저작권자가 제공한 전자 계약서

(스크립트)를 요청하고 이를 수신한다.

계약서에는 제한된 장소, 아이템, 스토리 라인

그림 1. 제안 프로토콜의 실시간 검증 부분
Fig. 1. Real-time verification of the suggeste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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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② 방송 상태 확인

게임 소프트웨어와 방송 소프트웨어 간 통신

을 통해 현재 방송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

으로 계약 조건 검증 준비를 수행한다.

③ 실시간 검증 및 제어

게임 소프트웨어는 실시간으로 게임 상황 정

보를 검증 모듈에 전달하여 계약 조건 준수 여부

를 확인한다.

검증 결과 조건 위반이 감지되면, 게임 콘텐츠

의 진행이 차단되고, 방송 소프트웨어에 위반 경

고가 전달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④ 자동화와 경고 시스템

방송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제

한 조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

필요한 경우,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고를 통해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린다.

4.2 게임 및 방송 소프트웨어 연동 방식

실시간 준수 프로토콜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

해서는 게임 소프트웨어와 방송 소프트웨어 간의

긴밀한 연동이 필요하다. 이 연동은 게임의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송 중 제한

조건 준수 여부를 검증하며, 필요 시 자동으로

방송을 제어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① 양방향 통신

게임 소프트웨어와 방송 소프트웨어는 양방향

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게임 소프트웨어는 현재

진행 중인 게임 상태(플레이어 위치, 아이템 사

용, 스토리 진행 등)를 방송 소프트웨어에 전달하

고, 방송 소프트웨어는 현재 방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게임 소프트웨어에 통지한다.

② 계약 조건 기반 검증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조건이 전자 계약서(스크

립트) 형태로 저장되며, 연동된 시스템에서 이 조

건을 실시간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조건 위반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측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지만, 필요

한 경우 방송 소프트웨어 측에서 스크립트를 실

행할 수도 있다.

③ 비침해적 제어

연동 과정은 방송인의 창작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방송 소프트웨어는 필

요 시 자동으로 방송을 차단하거나 경고를 표시

하되, 사용자 경험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도록 설

계된다.

＜연동 방식의 단계별 작동＞

① 초기화 및 설정

방송 소프트웨어가 방송을 시작하면, 게임 소

프트웨어와 연동되어 현재 게임의 계약 조건을

계약서 보관 모듈에서 로드한다.

계약 조건은 방송 소프트웨어와 게임 소프트

웨어 양쪽에 동기화되어, 두 시스템이 동일한 기

준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실시간 정보 교환

게임 소프트웨어는 플레이어의 현재 상태(위

치, 아이템 사용, 스토리 진행)를 방송 소프트웨

어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방송 소프트웨어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조

건 위반 여부를 검증하며, 조건 위반 시 즉각적

으로 대응한다.

③ 조건 위반 검출 및 제어

게임 소프트웨어가 플레이어가 제한된 콘텐츠

(예: 특정 장소 또는 이벤트)에 접근했음을 감지

하면, 방송 소프트웨어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

방송 소프트웨어는 경고 메시지를 방송인에게

표시하거나, 송출을 자동으로 중단한다.

4.3 계약 조건 기반 콘텐츠 제어 기술

계약 조건 기반 콘텐츠 제어 기술은 게임 방송

에서 저작권자의 제한 조건을 실시간으로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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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된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계

약서에 명시된 제한 조건을 게임 소프트웨어와

방송 소프트웨어가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디지털

명령으로 변환하며,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노출

을 제어한다.

① 전자 계약서(스크립트)

전자 계약서는 저작권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조건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프로그래밍 스크립트

이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 아이템, 스토리 라인, 또

는 게임 이벤트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며, 이를

인터프리터가 실행 가능한 형태로 해석한다.

계약서는 개별 방송인의 방송 조건에 맞게 커

스터마이즈될 수 있다.

② 전자 계약서 실행 인터프리터

전자 계약서 실행 인터프리터는 계약서에 정

의된 조건을 실행 가능한 규칙 세트로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검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OO 장소 접근 금지" 조

건이 있다면, 인터프리터는 게임 소프트웨어로부

터 위치 정보를 받아 해당 조건 위반 여부를 판

단한다.

이 시스템은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약 조

건을 즉각적으로 해석하여 제어 모듈에 결과를

전달한다.

③ 실시간 제어 모듈

실시간 제어 모듈은 전자 계약서 실행 인터프

리터에서 전달받은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동작하

며, 콘텐츠 진행과 방송 송출을 제어한다.

게임 소프트웨어 측에서는 콘텐츠 진행을 차

단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며, 방송 소프트

웨어 측에서는 제한된 화면의 송출을 중단하거나

대체 화면을 송출한다.

④ 피드백 및 경고 시스템

피드백 및 경고 시스템은 제한 조건 위반 상황

이 발생하면, 방송인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

고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경고 메시지는 "제한된 콘텐츠 접근 감지: 방

송 중단됨"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며, 방송인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유도한다.

5.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과 효과

5.1 계약 조건 기반 콘텐츠 식별 및 차단

이 기술은 게임 방송 중 저작권자의 제한 조건

을 실시간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다. 전자 계약서에 정의된 조건을 바탕으로 제한

된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방송에서 차단하거

나 게임 내 진행을 제어한다.

＜작동 사례＞

① 특정 장소 제한

계약 조건: "최종 보스의 성"에 접근 금지.

상황: 플레이어가 해당 장소에 접근하려고 한

다.

동작:

게임 소프트웨어가 플레이어의 위치를 모니터

링하여, 해당 장소 접근 시 이동을 차단하고 경

고 메시지를 출력한다.

방송 소프트웨어는 해당 화면 송출을 중단하

고, 대체 화면(예: "이 장소는 방송에서 제한된

콘텐츠입니다.")을 송출한다.

② 특정 아이템 사용 제한

계약 조건: "스포일러 아이템" 사용 금지.

상황: 플레이어가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려고

한다.

동작:

게임 소프트웨어가 아이템 사용을 차단하고

경고 메시지를 표시한다.

방송 소프트웨어는 해당 장면의 송출을 중단

한다.

③ 스토리라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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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A 루트" 진행 금지.

상황: 플레이어가 금지된 스토리라인에 진입

한다.

동작:

게임 소프트웨어가 스토리 진행을 중단하고

대체 메시지를 제공한다.

방송 소프트웨어는 해당 구간의 화면 송출을

차단한다.

5.2 방송인의 의도치 않은 이용허락 위반 방

지와 게임사의 매출 보호

게임 방송 생태계에서 방송인의 의도치 않은

실수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게임사의 매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적 접근과 가이드라인은

방송인이 저작권을 준수하면서도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게임사가 스포일러로

인한 매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인의 실수 방지＞

① 실시간 경고 시스템

방송인이 제한된 콘텐츠에 접근하려 할 경우,

시스템이 즉각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② 자동 차단 기술

방송인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및 방송

소프트웨어가 연동되어 제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

이나 송출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게임사의 매출 보호＞

① 스포일러 방지를 통한 소비자 유도

주요 스토리 요소의 노출을 방지하여, 소비자

들이 게임을 직접 구매하여 플레이하도록 유도한

다.

② 홍보와 제한 조건의 균형 유지

게임 방송을 통한 홍보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스포일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을 설정한다.

6. 저작권 관리의 개선 방안

6.1 Personal Data Storage(PDS) 기반 계

약 관리

게임 방송 생태계에서 저작권자와 방송인 간

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이

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Personal Data

Storage(PDS) 기반 계약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

인 해결책으로 제안된다. PDS는 방송인의 개인

데이터와 저작권자의 계약 조건을 독립적으로 관

리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만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데이터 관리 방식이다.

＜PDS 기반 계약 관리의 개념＞

① 계약 데이터 개인화

방송인의 PDS에는 방송 조건(제한 콘텐츠, 방

송 허용 구간 등)과 방송 기록이 저장된다.

저작권자의 PDS에는 이용허락 계약서와 제한

조건이 저장되며, 필요 시 계약 조건을 방송인의

PDS와 연동한다.

② 조건 실행 데이터 교환

PDS는 방송 시작 시 필요한 계약 조건만을 안

전하게 공유하여, 게임 소프트웨어와 방송 소프

트웨어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조건은 전자 계약서(스크립트) 형태로 전

송되어 실행된다.

③ 탈중앙화와 프라이버시 보호

계약 조건 및 방송 데이터는 각자의 PDS에 독

립적으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화된

저장소에서 관리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유출이나 무단 접근을 방지

한다.

＜특정 플랫폼 의존성 문제 해결＞

PDS 기반 계약 관리의 중요한 특징은 특정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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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설계이다. 이는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플랫폼 의존성 문제를 해결한다.

① 플랫폼 독립성 확보

PDS는 특정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 플랫폼, 또

는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으며, 모든 플랫폼과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방송인은 자신이 선택한 플랫폼(예: 유튜브, 트

위치)에서 동일한 계약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데이터(계약서)의 이식성 보장

PDS에 저장된 계약 조건과 데이터는 다양한

플랫폼 간에 쉽게 이동하고 적용될 수 있다.

플랫폼 변경 시에도 계약 조건을 재설정할 필

요 없이 연속적인 방송 활동이 가능하다.

③ 플랫폼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특정 플랫폼의 정책 변화나 서비스 종료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저작권 관리가 가능하

다.

이는 방송인과 저작권자가 플랫폼 변화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게임 방송은 게임 산업과 방송 플랫폼 모두에

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작권 준수

및 스포일러 방지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준수 프로토콜과 PDS 기반 계약 관

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방송인의 실

수를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

며, 게임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 방송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적, 법적, 윤리

적 도전 과제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문제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며, 방

송인과 저작권자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향후 연구와 기술 발

전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고 실

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게임 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창작

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공정한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

흥원의 2024년도 신기술 융합 저작권 기술개

발 사업으로 수행되었음(과제명 : Web3.0 탈

중앙화 환경에서 창작자간의 저작권 이용허락

거래 자동화 기술 개발, 과제번호 :

RS-2024-00441360, 기여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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